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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agi

ngsociety),2018년에 14.3%로 고령 사회(agedsociety),2026년에 20.8%

로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로 고령사회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것은 UN이 정한 한 국가의 고령화 기준으로써,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

구성비가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그

리고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OECD (2003)에 의

하면,세계적으로는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지난 2005년에 14.6%로 증가하

였고,2040년에는 25.4%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정책과 시설 면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들이 많

았던 것은 사실이다.급속한 고령화와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

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각적

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노력과 고민을 해 왔는데,그 중 하나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1,2,3차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7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이로써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

보험에 이어 제5대 사회보험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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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

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선진국 사례제공 방식

에는 제정방식,사회보험방식,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있다.제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을 실시하는 국가는 영국,호주,

스웨덴,노르웨이 등이 있고,사회보험 방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독일,일

본,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이 있으며,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

는 방식은 미국,캐나다 등이 있다1).

본 제도의 시행 전과 후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사회적,제도적,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특히

학술목적에서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본 연구도 학술연구의 목적

이 있으므로 학술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보면,노인장기요양

보험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자료에 의해서 조사

및 연구되어져 왔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

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과정은 언론보도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이나,사회

적 현상과 맞물린 단편적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자료와 국내외에서 출간된 단행본,학위논

문,학술논문,언론보도자료 등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회복

지의 기본적인 연구 분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Gilbert& Specht의 모

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의 노인복지와는 다른 점을 말한다면,법적

1)김근홍,“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사회복지정책』18집,2005.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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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즉,기존 노인복지가 노인복지사업법에 근거

한 것과는 달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20

08년 7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의 하나로 도입목적은 65

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등급 기준 1,2,3등급 내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간략

하게 진단해 본 후,이러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제도로써 노

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현재 우

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의 기본적인 연구 분석 틀이라고 할 수 있는 Gil

bert와 Specht의 연구모형을 본 연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즉,Gilbert

와 Specht의 분석틀은 할당․급여․전달․재정의 4가지 주요구성요소 차

원에서 각기 가치․이론․대안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분

석을 위한 틀을 형성한다.2) 첫째,사회적 할당(socialallocation)의 기준은

무엇인가?둘째,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socialprovision)의 형태는 무엇

인가?셋째,이들 급여의 전달(delivery)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넷째,

급여를 위한 재정(finance)조달방안은 무엇인가?이다.사회적 할당의 기

준은 선택의 처음 두 개 차원인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라

는 질문에서의 “어떠한 사람”에 해당되며,일반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t

y)와 선별주의(selectivity)가 그 기준이 되고,보편주의는 노인을 위한 사

회보장이나 교육 등과 같은 급여를 사회적 권리로써 전체인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며,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급여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사회적 급여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

춘 사람이 받는 급여의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여기에는 현물급여(benefit

inkind)와 현금급여(benefitincash)가 그 기준이 된다.사회복지정책에

2)NeilGilbert&HarrySpecht,DimensionsofSocialWelfarePolicy(2nded.),EnglewoodCliffs,

NewJersey:Prentice-Hall,Inc.,1986,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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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전달체계란 사회적 급여를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면

서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해 주느냐에 관한 것이고,재정조달방식으

로서는 크게 기여금 및 요금부과 재정조달방식(ContributorySchemesand

FeeCharge),자발적 재정조달방식(VoluntaryFinancing),공적 재정조달

방식(PublicFinancing)등의 세 가지가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문헌과 선행연구로는 국내외에서 발

간된 단행물과 학위논문,학술지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외에도 언론보도자료,정부간행물,정부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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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노인의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나이 많은 자를 말하는 것이

지만,어느 정도의 나이부터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노인(老人)’인데,이 경우

‘늙은이’란 뜻으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며,낡고 해어졌다는 뜻이라고 한

다3).‘노인’의 용어상의 정의를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면,먼저 히브리어에서

의 ‘노인’은 ‘사퀸’으로 “수염이 희다”는 뜻이다.이 ‘사퀸’은 60대 이상의

노인을 말하는 것이고,‘셉하’는 “흰머리”라는 뜻으로 70대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그리고 ‘야시노’는 “흔들린다”는 뜻으로 80대 이상의 노인을 말한

다.희랍어에서의 ‘노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이(Oldman)"의 뜻

인 ‘게론’과 “늙은 나이(Oldage)”라는 뜻인 ‘게라스’,“늙은이(Agedman)”

를 뜻하는 ‘프레스 부테스’로 나타내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만60세가 되면 ‘환갑’이니 ‘회갑’이니 해서 ‘노인’과 비슷

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전통이 있고,법 규범으로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

호법 제3조 제1항 1호와 199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부터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가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노인 나이

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최순남(1997)에 의하면

도시 중류층 가정에서는 노인 나이의 기준을 70세경으로 보고 있다고 한

다.결국 노인의 개념과 기준은 사회나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인 배경과 여건 및 개개인의 심리․육체․정서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으며,노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에 따라서도 개념정의에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3) 김동배,“노인의 정의”,노년시대신문.20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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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1998)은 Tibbitte의 노인 개념을 설명하면서 노인을 “생리적,육

체적으로 변화기에 있고,심리적인 면에서 개성이 감퇴되고 있으며,사회

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Breen(1960)은 노인을 “생리적 및 신체적으로 쇠퇴

기에 있는 사람,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해서도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가 시도되었

는데,이혜원(1996)은 노인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

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

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윤진(1983)은 노인을 “인생의 마지막 단

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

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장인협․최성

재(1990)는 노인을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

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

람”으로 정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연구도 진행되었는

데,RobertH.Binstock,LindaK.George(1976)은 그들의 연구에서 미국

의 노년학자인 Neugarten이 분류한 노인의 3가지 연령계층을 소개하였다.

즉 노인은 “55～64세를 청노년기(Young-old),65～74세를 중노년기(Middl

e-old),75세 이상을 고령기(Old-old)”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근거하여 ‘노

인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임춘식(1992)에 의하면,노인의 특성을

“자기중심성,보수성,유연성의 부족,융통성이 없음,고집이 강함,적응력

의 저하,심기성,의존성,욕구의 증대 등”으로 분류하면서 노년기에 성격

이 변하는 원인을 “첫째 신체적인 원인,둘째 과거 경험에서 오는 원인,

셋째 사회적 활동의 축소에서 오는 원인,넷째 노인에 대한 사회에서의 태

도 등”에서 찾았다.‘노인’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체적 요인으로는 “머

리가 희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지는 등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용이

하게 파악된다.노쇠의 정상적인 과정과 병리적인 관계는 상호간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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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또한 고령이 됨에 따라 색감이 쇠퇴하고 사물을

인지함에 있어 정확성이 감퇴된다.”4)하였으며,‘심리 사회적인 요인’에서

는 “공포,괴로움,실망 및 분노가 유쾌한 정서보다 더 빈번히 오고 노인

의 성격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열하고 인색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권위적이 되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자기 연민에 빠져들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슬픔과 우울증으로 정

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가기도 한다.”5)조사되었다.

결국 ‘노인’의 개념과 분류 및 특징을 종합해 보면 ‘노인’은 일정한 연령

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일반적으로 분석의 편의상 “60～65세 이상의

생리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활동과 역량이 쇠퇴되고,적응하지 못하

며,소외되고,의욕이 상실되는 등 종합적인 노인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고령화 사회의 개념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가하는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정확히 표현하자

면,“한 나라의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

는 상태”를 ‘고령화 사회(Agingsociety)'라고 할 수 있다.이는 ‘상태’,즉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것을 뜻하고 있으므로,“노인인구가 일정비율로 증

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된 사회”를 의

미하는 ‘고령사회(Agedsociety)'와는 다른 개념이 될 것이다.그러므로 김

성순은 “고령화 사회는 노인문제가 직접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

라고 하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노인복지를 강조하였다.6)

그리고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정도

를 기준으로 사회나 국가의 상태를 분류한 연구가 있는데,UN(1956)은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4% 미만인 나라를

4)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현대사회와 노인복지』,제4회 복지사회심포지움,1982,pp.111-112.

5) 임춘식,『현대사회와 노인문제』,유풍출판사,1992,p.49

6)김성순,『노인복지학』,삼우출판사.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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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인구국(youngpopulation),4～7%인 나라를 성년 인구국(maturepop

ulation),그리고 7% 이상인 나라를 노년 인구국(agedpopulation)”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이 기준은 1950년대 이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1960

년대 이후부터의 노인인구 구성비율의 늘어남을 참조하여 Cowgill(1972)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 미만인 나라를 유년국(yo

ungpopulation),4～6%인 나라를 청년국(youthfulpopulation),7～9%인

나라를 성년국(matureagingpopulation),그리고 10% 이상인 나라를 노년

국(agedpopulation)”으로 구분하였다.그러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

인이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3.노인문제와 노인성질환자의 증가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회가 근대화,산업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해체과정을 겪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정치적․종교적․ 교육적 기능이 점점 분화되기

시작했다.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능률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익의 극대화 현상은 ‘능력 없는 자의 도태’를 의미하게 되므로 점점 인

정과 정서가 메말라가고,이해타산 중심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다.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노인도 옛날의 가부장적 권위는 실추되고,무능력,무

기력한 존재로서 비생산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7).

  오늘날 선진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그

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노인문제는 현대사회에 있어

서는 가치관의 변화,가족개념의 변화,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있고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노인문제는 인구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20년간 평균수명의

7) 황진수,『현대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2002,p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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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년인구가 증가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사

적 부양체제역할을 보완할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필요로 한다.8)이와 함께,도시화,산업화,경제적 빈곤,노

인성질환 등등 이제 가정을 떠나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현재,우리

사회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노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

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1)노인문제

(1)고령인구증가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 각 국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일이지만 범세계

적인 문제로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우리나라는

10여년 동안 출산 억제정책이 지속되었다.인구현상의 변화는 타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증가와 감소가 수시로 교차하는 변동을 기대할 수 없

다.1980년대 중반 이후 저 출산 경향이 고착화되고,장래인구 추계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그 이후 세대의 감소가 장래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했다.그러나 인구정책에 의한 효과는 적어도

20～30년 후에 나타나므로 인구 변동의 부담에 대한 사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날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9).또한 산업

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공중보건 및 각종 위

생시설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

는 증가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앞서 살펴보았듯이,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고,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노인문제

로 인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미진하였다.노인의 소득,의료,주택,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취약

8) 황진수,전게서,p.275

9)황진수 외,『현대노인복지정책론』,대영문화사,2007,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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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 최근에야 노인을 위한 연금,의료보험 등을 시행하였으나 연

금과 같은 경우 1988년 시행되어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노인에게는 별 효

과가 없는 제도일 뿐이다.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령연금법은 큰 위안

이 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노인취업,여가,의료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2)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우리나라의 산업별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

하는 추이에 있다.이와 같은 산업화,공업화,도시화는 인구이동을 유발시

켰고,가족의 분화를 초래하였다.즉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현상은 대도

시의 저임금,저소득생활자와 무주택가구를 증가시켜 가족의 분화를 불가

피하게 만들었으며,노인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빚었다.10)사회적 이동

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즉,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도시

인구 및 도시화 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집중

됨에 따라 특히 대도시에는 많은 저임금,저소득 생활자,무주택가구를 증

가시켜 가족의 분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곧 노인 가구를

증가시키게 되었다.인구의 연령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은

사회적․가정적으로 지위나 역할이 변하고 있다.즉,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주 사회에서는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공업사회,

산업사회,발전 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역할이 감소되므로 지

위를 확보하는 일이 곤란하게 된다.따라서 산업화로 인한 생활구조의 변

화,인간수명의 연장,가치관의 변화,노후보장제도의 결여 등으로 고독,

소외,질병,생계곤란의 노인문제를 발생케 하였다.이러한 요소들은 경제,

사회,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서 등

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0)황진수,전게서,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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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성질환 노인의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이러한 질환들은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노인성질환의 증가는 노인이 혼자 생

활하기 힘들어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하다.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연,2005)에 따르면 주요 만성 질

병으로 관절염(43.1%),요통 및 좌골통(30.6%),신경통(22.1%),고혈압(40.

8%),백내장(18.1%),빈혈(15.9%)등이 나타나고 있다11).

(4)가족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전통사회는 조부모,부모,자녀 한집에 살던 대가족제도에서

산업사회이후로 부모,자녀 사는 핵가족시대로 변화였다.공업화의 발전으

로 농사를 짓던 노인의 지혜는 필요가 없어지고 부부와 자녀를 우선시하

는 가치관이 지배하였다.결혼관이 변하면서 1인 세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핵가족화 추세는 효도,동거,존경,부양,의식의 약화,노인의

권위 약화와 도시화․산업화,경제적 빈곤까지 겹쳐 노인문제는 개인의 문

제를 떠나 가정,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말하자면 선진국들의 노인층은

물질적 보장이 전제된 정신적․심리적 고독,소외 등이 문제시되고 있으

나,우리나라는 핵가족화의 과도기 과정에서의 물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간적 부양의 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12)또한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의 감퇴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모두 노인부부,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 세대

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11) 김석준,『고령화 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주)2009,pp48～49

12)김성순,『노인복지론』이우출판사,1981,p20



- 12 -

구분 2004(%) 1998(%) 1980(%)

가구규모

1인 16.4 13.2 4.8

2인 24.1 20.5 10.5

3인 20.3 20.4 14.5

4인 27.4 31.1 20.3

5인이상 11.8 14.9 29.9

평균가구원수(명) 2.9 3.2 4.5

가구유형

핵가족 83.4 81.8 74.0

직계가족 14.4 15.2 11.2

기타 2.2 3.0 14.8

세대구성

1세대 22.4 18.4 8.3

2세대 65.6 69.0 68.5

3세대 이상 12.0 12.6 23.3

계 100.0 100.0 100.0

가구(개) 9,308 9,355 7,969,000

[표 2-1]가구 및 가족구조 변화추이(2004,1998,1980)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참조:김석준,『고령화 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주)2009,p50

우리나라 가구 및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가구는 핵가족의 형태로 정착되

어 가고 있으며 3인 이내의 가구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1].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노인가구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9

98년과 2004년에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살펴보면 노인독

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동거 노인 가구는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3)

13)김석준,『고령화 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주)2009,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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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1998
전국 동부 읍면부

노인독신가구 24.6 22.1 30.0 20.1

노인부부가구 26.6 24.5 31.3 21.6

자녀동거

노인가구

노인+기혼자녀 29.1 31.0 25.0 39.0

노인+기혼,미혼자녀 2.7 3.2 1.5 2.1

노인+미혼자녀 11.7 13.5 7.6 12.1

계 43.5 47.7 34.0 53.2

기타 

노인가구

노인+부모 0.9 0.8 0.9 0.8

노인+손자녀 3.7 4.0 3.0 3.6

노인+친척 0.5 0.6 0.3 0.4

노인+비혈연 0.3 0.4 0.2 0.3

계 5.4 5.7 4.7 5.1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 2,456 1,689 767 1,958

[표 2-2]노인가구형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참조:김석준,『고령화 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주)2009,p51

2)노인성질환자의 증가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화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의 수

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하자면,최근 발생한 노인성질환 진료비의 증가 추이

를 살펴보면,2002년 대비 2008년 노인성질환 관련 진료실 인원이 91% 증

가하였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히고 있다14).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2

002년 대비 2008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90.8%(49만9천

명→95만2천명),총진료비는 278.2%(5천8백억원→2조1천9백억원),공단부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2010.10.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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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인 급여비는 281.2%(4천5백억원→1조7천억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2-1>노인성질환 환자 증가추이(2002～2008)

※ 노인성질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치매(F00～F03,G30),파킨슨병(G20～G22),뇌혈관질환(I6

0～I69)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G23)이 포함됨,그리고 노인성질환

자의 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2004년을 기점으로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증

가하였으며,65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에서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노인

성질환자의 10만명당 치료유병률을 살펴보면,2002년에 1,039명이었던 것

이 2008년에는 1,884명으로 약 2배 늘어났으며,치료유병률의 증가 또한 6

5세 이상 노인에서 두드러지고 있어서,200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

만명당 6,906명이 노인성질환자였던 것이 2008년에는 11,935명으로 크게

증가였다.또한 의료보장 형태별 노인성질환 진료추이를 살펴본 결과,의

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144.1%,총진료비는 371.2% 증가하였

고,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 진료실인원이 82.0%,총진료비가 261.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가입자보다는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진료이용량

이 크게 증가하였다.진료이용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보면,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진료이용량의 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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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08년에 들어서면서 고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10

분위 대상자의 경우 2002년 대비 진료실인원이 272.1%,총진료비가 632.

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그리고 질환별로 비교하면,뇌혈관질환의 연도

별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고,2002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치매가 3.68

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노인성질환 전체의 1인당 진료이용량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는

데,특히 치매의 증가폭이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5세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눠서 살펴본 결과,65세 미만인 자

에서는 꾸준한 증가 양상을 보인 반면,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치매와 파킨

슨병이 2005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선 수요 측

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특히 후기고령자의 급증에 다른 결과라고 추정

된다.또한,공급 측면에서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증가도 노인성질환

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요양병원 병상은 2003년 8,

355병상에서 2007년에 66,727병상으로 698.7% 증가하였고,노인전문병원의

병상수도 2005년 5,209병상에서 2007년에는 10,096병상으로 93.8% 증가하

였다.특히 노인성질환 중 치매와 파킨슨병의 2005년을 기점으로 한 급격

한 1인당 총진료비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

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

고,이와 맞물려 2008년 7월 1일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

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의해 잠재수요가 현재화된 결과로 추정

된다15).

4.노인문제 및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

으로 인한 노인문제 또는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문제에 대

해서 김진덕(2006)은 “공급측면,수요측면,분배측면”의 3가지의 관점에서

1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2010.10.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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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즉,<그림 2-2>와 같이 “공급측면의 핵심적인 요인인 ‘노동시

장문제’,수요측면의 핵심적인 요인인 ‘사회복지서비스문제’,분배측면의 핵

심적인 요인인 ‘재정문제’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문

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림 2-2>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공급측면

수요측면

분배측면

-노동: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자본:저축률 감소 및 가용자금 위축

-기술:기술혁신 둔화

소비재 수요행태가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분야의

확대 및 다양화

소득분배 악화(재정악화)

:비생산적 인구증가 반면 노인관련

공적지출은 확대

경제성장

둔화

*참조 :김진덕,"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충북

개발연구원,2006.12,pp.5∼13.

1)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제기된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생산

이 가능한 인구를 감소시킨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다시 말하면,생산이

가능한 인구 자체가 고령화 되고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

장의 둔화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2005)은 2000

년에서 2050년까지의 기간을 10년 단위별로 분류하여 15세부터 65세 이상

까지의 연령대로 구성된 노동인구의 분포를 전망하였는데,[표 2-3]과 같

이 15세～49세까지의 노동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50세～65세 이상

까지의 노동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65세 이상의

노동인구 전망치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4.8%였던 것이 2050년에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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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 약 400%의 증가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

[표 2-3]노동인구의 연령별 분포전망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5-24세 9.6% 7.0% 6.5% 5.4% 5.1% 5.4%

25-49세 66.0% 61.1% 53.3% 48.5% 47.0% 44.0%

50-64세 19.6% 25.5% 31.8% 32.7% 31.2% 32.8%

65세이상 4.8% 6.4% 8.4% 13.4% 16.7% 17.8%

*참조:한국개발연구원."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2005.4.p.7.을 표로 재정

리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2005)에서는 2003년에서 2050년까지 노동

시장에서의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는데,“2003년의 취업자 수가 2,217만 명

이었던 것이 2019년 2,481만 명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

년에는 1,700만 명～1,900만 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국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의 감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인구의 고령화’진행될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2)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출산율의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도 있겠지만,‘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이라는 배경이 있

기 때문에 ‘수명의 연장’을 위한 ‘진료,치료 등’만 보더라도 복지의 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유일호(1992)는 그의

연구에서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총생산률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노인

과 젊은 세대 모두의 복지를 감소시키게 된다.”면서 “노인복지수준의 전반

적 저하는 필연적으로 노인계층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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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 증가시키는 한편 사회전체로 보면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욕구의

해결을 위한 비용 즉,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

다.”라고 하였다.

3)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이는 조세부담 능력의 감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인구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인구인

젊은층이 감소되는 문제는 세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이와 반대

되는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문제를 발생시켜 정부

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정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게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2005)은 이와 같은 현상을 예측하여,공적연금부문과 건

강보험부문,노인복지부문에서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전망하였

는데,먼저 공적연금부문에서의 재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이,

<그림 2-3>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 전망(공적연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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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한국개발연구원,전게서,p.10.

*주 :HighGrowth(경제성장률),HighCPI(공적연금지출의 GDP대비 비중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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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매년 1%씩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공정연금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실험에서,경제성장률이 대폭 상승

한다고 하더라도,공적연금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당한 수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경제성장률의 상승이

국민연금지출의 GDP대비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연금지

출의 GDP대비 비중을 가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장

률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지출 폭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건강보험부문에서의 재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이,

<그림 2-4>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 전망(건강보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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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한국개발연구원,전게서,p.10.

2003년도에 2.6%이었던 지출비율이 2030년에는 4%에 가까운 지출비율

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실질이득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부분



- 20 -

과 일인당 소득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부분간에 차이가 나타나 2069년

에는 실질이득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지출비율이 6%에 근접하는 반면

일인당 소득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지출비율의 경우는 4%를 넘어섰다

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노인복지부문에서의 재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

이,

<그림 2-5>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 전망(노인복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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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한국개발연구원,전게서,p.10.

2004년도에 0.2%를 약간 넘어선 지출비용이 2012년 0.5%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실질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부분과 일인당 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2067년에 실질임금과 동

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노인복지부문의 지출비율이 1.6%까지 올랐다가 이

후 떨어지기 시작하고,일인당 소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노인복지부

문의 지출비율은 2067년도에 1.15까지 올랐다가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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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앞으로의 재정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절 노인장기요양의 개념과 특성

1.노인장기요양의 개념

노인장기요양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대표

적인 것을 들어보면,Atchley(2002)는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라고 하였고,OECD보고서의 개념을 기초로 한 선우덕 등(2002)의 연구에

서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장애,재

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유지시키

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장기요양보호는 크게 보건․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데,보건․의료적 보호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검진,진료 및 치료,

간호를 의미하고,사회적 보호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사회적 상담,부

축행위,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들을 포함한 제반 비보건․의료적 도움

을 말한다.따라서 장기요양보호는 다른 대상(장애인 등)을 포함하지만 일

반적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이다.이러한 노인장기요양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체계와 다른 점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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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

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

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

서비스

◈ 시설 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

비 등)

◈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

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

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

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

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

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표 2-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2.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경우 현대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

장의 원리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험 사이에 기반을 둔 제도로 운영 되고

있으며,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수발 필

요 노인의 증가이다. 1970년대 이후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위생

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되어 가고 있다.이처럼 고령

화의 진전과 평균 수명이 연장될수록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노화에 따른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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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띠게 되며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수발

을 필요로 하게 된다.

둘째,가족수발보호 기능의 약화,산업화,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가

족 규모의 축소,노인부부세대 및 단독세대의  증가,노인 부양 의식의 변

화,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의 장기요양보험은 가족에

게 과중한 부담으로 되어 가고 있다.이와 같은 가족 규모와 형태의 변화,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가족에 의한 수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한다.

셋째,노인요양의 문제는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대처함으

로써 민간의 요양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

는 제도다.

넷째,이전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제한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이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내용 및 질 적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요양대상 환자는 병원에 입원 하지 않고 시설,방문간호,복지서

비스를 통하여 간병이나 도움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 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환경적 요소

1.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의 원인

한 사회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국외 이입자,전쟁 및 전염병에 의한

과다사망 등의 외부요인을 통제할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가임여성의 감소가 주요 원인임은 보편적 현상이다.이는 한국사회

에서도 마찬가지인데,보건의료수준의 향상 및 영양상태의 개선에 의한 평

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 및 가임여성의 감소에 의한 빠른 속도의 출

생아 감소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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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급속한 고령사회 도래의 원인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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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김승권.2006,“고령사회 한국의 사회정책방향”.조건복지포럼.

p.7.

1)평균수명의 연장

2005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7.9세로 선진국 평균수준(76.2세)에 웃

도는 수준이나 일본(82.1세),이탈리아(79.0세)보다는 낮다.그렇지만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 약 81.0세에 도달하여 선진국 평균(78.4세)보다

높아질 전망이며,이러한 격차는 계속 유지되어 2050년에 이르면 약 83.3

세로 선진국 평균(81.6세)보다 높아질 전망이다.16)

2)출산율의 저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

명에 도달하였고,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1996년에는 1.71명에

16) 평균수명의 가정은 우리나라 평균수명 증가속도를 Logistic,Gompertz모형 및 UN,일본의 평

균 수명의 증가속도를 비교하여 최적 값을 선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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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100여 년이 소요되었던 출산력 전환이 한국사회에

서는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되어 높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

가되어 왔다.

[표 2-5]평균수명추이

단위 :세

연도 계 남자 여자

2000 76.02 72.25 79.50

2010 79.60 76.15 82.88

2020 81.45 78.04 84.68

2030 83.13 79.79 86.27

2040 84.65 81.39 87.67

2050 86.02 82.87 88.92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6.11.

그런데 IMF(국제통화기금)관리 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출산율은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저하되어 향후 인구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은 최근 출산율 급락의 원인은 미혼율의 증대

와 기혼부부의 소자녀 선호 등이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전자는 청

년실업,불안정한 직장,사회제도적 불평등 등으로 야기되는 비자발적 미

혼으로 인하여 결혼에의 접근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반면,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포스트모더니즘 등에 의하여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후자의 경우는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육

비,공․사 교육비 등에 의한 자녀양육부담 증가,출산당사자인 여성의 ‘가

정생활과 직장생활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 등 자발적 및 비자발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7)

17) 김승권 외,"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

건사회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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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임여성인구의 감소

가임여성(통상적으로 15∼49세 여성을 의미)은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데,이는 출생아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구가 약 27년 후18)

에 다시 출산(재생산)을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가

임여성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였음은 인구변동,특히 고령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 하겠다.

가임여성의 연령층별 규모변화를 추정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표 2-6참조].따라서 출산율이 다소 상승할지라도 출생

아수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특히,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낮은 출산율

영향을 강하게 받아 향후에는 더욱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표 2-6]가임여성층 인구의 연령별 변화추이(출산율 중위수준 가정)

단위:천명

연령 2000 2010 2020 2030 2050

15∼19 1,855.4 1,594.3 1,173.0 993.2 736.2

20∼24 1,864.5 1,439.5 1,466.8 1,060.9 833.7

25∼29 2,120.8 1,839.4 1,577.5 1,164.2 871.3

30∼34 2,071.1 1,858.9 1,435.2 1,463.1 881.1

35∼39 2,092.5 2,106.3 1,826.2 1,567.3 977.4

40∼44 1,975.3 2,044.2 1,836.5 1,418.6 1,047.0

45∼49 1,438.3 2,063.0 2,077.4 1,802.6 1,139.7

계 13,417.9 12,945.6 11,392.5 9,469.9 6,486.3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p.9.

18) 이는 현재 한국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을 기준으로 가정 한 것이며,향후에는 다소 상승될 가능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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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실태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5년 1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를 발표하였다.동 추계는 코호트요인법(CohortComponentMethod)에 의

한 것으로 기준인구에 성․연령별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

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이다.추계에 관련된 주

요 인구지표는 인구증가율,출산율,사망률 평균수명 등이다.

고령사회 인구의 주요 특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즉,중위연령의 상승,

생산인구의 감소,노인부양비의 상승,노령화 지수의 급증,그리고 80세 이

상 초 고령 노인의 급증 등인데,이들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한

다.

1)중위연령의 상승

출생아 감소 및 노령화 진전으로 중위연령은 2000년 31.8세에서 2006년

35.4세로 높아졌고,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이후 선진국보

다 높아져 2020년 43.7세,2030년 49.0세,2040년 53.1세,2050년 56.2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전체 국민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젊

은 연령층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표 2-7]중위(Median)연령의 변화추이

단위:세

연도 한국 선진국

2000 31.8 -

2006 35.4 -

2010 37.9 40.3

2020 43.7 42.3

2030 49.0 44.2

2040 53.1 -

2050 56.2 45.2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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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인구의 감소

15∼64세 생산인구는 2016년 3,649만 6천명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한 이후

매 10년마다 약 400만의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50년에는

2,275만 5천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특히,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생산인구로 볼 수 있는 연령계층인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082만 5천명으로 절정에 도달한 이후 2008년

부터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동 연령층 인구는 2020년 1,839만 5천명,

2030년 1,576만 3천명,2040년 1,314만 9천명,그리고 2050년 1,029만 5천명

으로 매 10년 마다 약200∼300만명의 감소가 예측된다.이는 고령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인 주 생산연령층의 감소가 눈앞에 닥쳤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현재의 실업률,특히 청년실업은 금명간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며,이어

서 인력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8]생산인구의 연령층별 변화추이19)

단위:천명

연도 계 15∼24세 25∼49세 50∼64세

2000 33,702 7,697 19,816 6,189

2007 35,089 6,565 20,825 7,699

2010 35,852 6,468 20,428 8,956

2016 36,496 6,430 19,053 11,012

2020 35,838 5,547 18,395 11,897

2030 31,892 4,266 15,763 11,863

2040 27,084 3,636 13,149 10,299

2050 22,755 3,235 10,295 9,225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p.14.

19)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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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부양비의 상승

생산인구대비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2006년 13.2%에서 2020

년 21.8%,2030년 37.3%,2050년 69.4% 등으로 급속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유년부양비는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노

년부양비의 증가폭이 더욱 크기 때문에 생산인구가 부담하는 총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즉,총부양비는 2006년 39.1%에서 2040

년 72.6%로 약 두배 증가하게 될 것이며,2050년에는 86.1%에 달하게 되어

생산인구 한명이 2050년에는 약 0.86명의 부양인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으로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인구를 의미하

는 잠재적부양비(potentialsupportiveratio)는 현재의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그리고 2066년에는 1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2-9]부양비의 변화추이

단위:%

연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2000 39.5 29.4 10.1

2006 39.1 25.9 13.2

2010 37.3 22.3 14.9

2020 39.4 17.6 21.8

2030 54.7 17.4 37.3

2040 72.6 17.4 55.2

2050 86.1 16.7 69.4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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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령화지수의 급증

0∼14세의 유년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장래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갖는다.동 지수는

2006년 50.9%에서 2020년 124.2%로 높아질 것이며,이후 매 10년 마다 약

100%포인트 상승하여 2050년에는 415.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50년

에는 유년인구보다 4배 이상이 많은 노인인구가 있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면,생산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년

부양부담은 엄청난 수준에 도달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표 2-10]고령화지수의 변화추이

단위:%

연도 노령화지수

2000 34.3

2006 50.9

2010 66.8

2020 124.2

2030 214.8

2040 316.6

2050 415.7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p.17.

5)초고령 노인의 급증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구는 2006년 72만 9천명에서 2020년 187만 7천명

으로 증가하고,2050년에는 585만 9천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즉,노인

인구대비 초고령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6년 1.5%에서 2020년 3.8%,2050

년 13.8%로 빠른 속도의 증대추세를 보이게 된다.초고령 인구의 증가는



- 31 -

소득의 사회의존도가 높고,심각한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기 때

문에 사회경제적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2-11]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인구 및 비율

단위:천명,%

연도 8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비율

2000 483 1.0

2006 729 1.5

2010 969 2.0

2020 1,877 3.8

2030 2,711 5.5

2040 4,450 9.5

2050 5,859 13.8

자료출처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2005.1.p.19.

3.인구구조와 노인부양비의 전망

향후 고령화 추세는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라 비교적 민감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데,현재 출산율 수준인

1.19%가 유지될 경우는 2017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급격한 인구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인구대체수준인 2.10% 로 증가할 경우는 2031년을 정점으

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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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합계출산율 가정별 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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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FR(TotalFertilityRate)총출산율

자료출처 :한국개발연구원."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2005.4.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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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2-8>에서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까지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을 내 보이는데,

<그림 2-8>생산가능인구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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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개발연구원.전게서.p.5

이와 아울러 [표 2-12]과 같이 노인부양비는 2003년 11.6%에서 2070년

76.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잠재적 부양비(총부양비의

역수)는 2003년 2.5%에서 2070년 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2]부양비의 증가전망

연도 노인부양비 유년부양비 총부양비

2003 11.6 28.0 39.6

2020 21.5 18.0 39.5

2030 36.6 18.5 55.1

2050 65.7 18.4 84.1

2070 76.7 20.2 96.9

주:TFR1.4기준,부양비=피부양인구/생산가능인구

자료출처 :한국개발연구원.전게서.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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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기준 틀로써는 Gilbert와 Specht의 모형을 이용

할 것이다.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은 할당․급여․전달․재정의 4가지

주요구성요소 차원에서 각기 가치․이론․대안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분석을 위한 틀을 형성한다.

1)사회적 할당(socialallocation)의 기준은 무엇인가?

2)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socialprovision)의 형태는 무엇인가?

3)이들 급여의 전달(delivery)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4)급여를 위한 재정(finance)조달방안은 무엇인가?20)등이다.

이들 선택의 차원을 다음의 3축으로 연결하여 더욱 진보된 연구를 할

수 있다.즉 첫째,각 차원내에서의 대안의 범위,둘째,이들 대안을 지지

해 주는 사회가치,셋째,이들 대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 혹은 전제의 축

이다.21)(황진수,2002에서 재인용)

<그림 2-9>선택의 차원

20) N.Gilbert & H.Spect,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N.J.:Prentice-Hall, Inc.,   

1974), p. 29.

21) ibid .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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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할당

사회적 할당의 기준은 선택의 처음 두 개 차원인 “어떠한 사람이 무엇

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의 “어떠한 사람”에 해당된다.사회복지정

책은 항상 수혜자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며,이들에 대한 복지는 정책의

집행을 통하여 향상되어진다.22)수많은 기준이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데,일반적으로 보편

주의(universality)와 선별주의(selectivity)를 들 수 있다.보편주의는 노인

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과 같은 급여를 사회적 권리로써 전체인구

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며,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

인의 필요에 따라 급여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있으며,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23)그러

나 여기에는 논란이 있는데 선별주의가 끊임없이 자격심사와 비용조정을

요구함으로서 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 보편주의는 예방적 치유

로 개인자산에 대한 조사없이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에 보

다 큰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저축과 같은 장기 비용효과가 있다고 하며,

또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따른 수치심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선별적 할

당이 오직 빈민에게만 제공됨으로써 보편적 할당보다 불평등을 감속시키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효과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24)

Gilbert와 Specht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세분화하여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25)

첫째,귀속적 요인에 의한 니드(AttributedNeed):귀속적 요인에 의한

자격요건은 시장체제에서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못한 일반

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범위나 집단에 속함으로 정해진다.예를 들면 저

소득주민,직장여성,어린이들처럼 한계가 정해져 있는 집단이다.이 원칙

22) NeilGilbert&HarrySpecht,op.cit..,1986,p.38

23) ibid,pp.71～78

24) ibid,,pp.67～68

25) ibid,,pp.78～79



- 36 -

귀속적요인에 의한 

니드

(Attributed Need)

보상

(Compensation)

진단적 구분

(Diagnostic 

Differentiation)

자산조사를 통한 니드

(Means-Tested Need)

규제적 모형

(사회복지의 

규제적 개념)

← →
보충적 모형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

을 지배하는 조건은 욕구의 규범적 기준에 기반을 둔 한정된 범위의 할당

이다.

둘째,보상(Compensation):보상의 자격요건은 퇴역군인,사회보장계획

의 구성원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를 했거나,인종적․종교적 편

견의 희생자나 실직,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사회적 역기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이 원칙을 지배하는 조건은 평등회복을 위한 규범적 기준

에 기반을 둔 한정된 범위의 할당이다.

셋째,진단적 구분(DiagnosticDifferentiation):진단적 구분에 의한 자

격요건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데 대한 전문적

진단에 의해 결정된다.이 원칙을 지배하는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진

단의 기준에 기반을 둔 개인적 할당이다.

넷째,자산조사를 통한 니드(Means-TestedNeed):이것의 자격요건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없는 개인의 무능력에 의해 결정된다.이런 요건

을 지배하는 조건은 요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기반을 둔 개인적 할당이

다.

이상의 할당원칙과 사회복지정책의 모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2-13]

와 같다.

[표 2-13]할당원칙과 사회복지모형

자료:NeilGilbert& Harry Specht,DimensionsofSocialWelfarePolicy(2nded.)

(EnglewoodCliffs,New Jersey:Prentice-Hall,Inc.,1986),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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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 급여

사회적 급여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급여의 내용에 관

한 문제인데,여기에는 현물급여(benefitinkind)와 현금급여(benefitin

cash)가 있다.26)

현물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산주의적 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비용면에서 더욱 유리하다는 것

이다.왜냐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표준화된 급여,대량생산,정부에 의

한 집중적인 분배 등이 가능하므로 현대 시장경제의 낭비적인 경쟁적 속

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물급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든다고 비판한다.또한 복지정책의 대상이 클라이언트들은 표준화될 수

없고 시장경제의 속성인 경쟁을 더욱 조성함으로써 혁신을 유발시켜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편,현금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

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이 방법은 개인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

의(consumersovereignty)을 극대화시킨다고 주장한다.현금지급의 기본전

제는 ① 소비자는 합리적이며 또한 무엇이 가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② 소비자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

는 것이 곧 공동의 복지(commonwelfare)를 증진시키는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만족이 보다 큰 집단의 복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③ 소비자가 받은 현금을 선의의 의지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이 방법의 약점 중에 특히 다른 목적에로의 남용의 제한 즉 사회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되고 있다.사실 현물급여와 현금 급여간의 갈등은

개인적 권리와 사회규제의 문제로 귀착되지만,이 상충되는 개념은 정부의

책임하에 개인의 선택기회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되

어야 한다.따라서 Gilbert와 Specht는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移轉性의 차

원(소비자 선택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여섯 가지 급여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27)즉,기회(opportunity),서비

26) NeilGilbert&HarrySpecht,op.cit..,1986,pp.92～98

27)ibid,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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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ervices),재화(goods),신용증서(credits),현금(cash),권력(power)등

이전성의 강약에 따라 다양한 급여형태를 취하게 된다.

3.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란 사회적 급여를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해 주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설계하는데 가능한 선택의 수는 아주 많으나,다음의 6

가지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28).① 행정적으로 집권화 또는 분권화하느

냐?② 복합적인 서비스냐 또는 단일의 서비스냐?③ 외형적으로 가정 내

에 위치하느냐,또는 분리된 시설에 위치하느냐?④ 급여대상자들의 노력

을 조정하느냐 혹은 조정하지 않을 것인가?⑤ 전문인에게 의존하느냐,아

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를 고용하느냐?⑥ 전문가의 수중에

의사결정 권한을 맡기는가?또는 일반대중 혹은 수혜자에게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다.

Gilber와 Specht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전달체계의 장치

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즉,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통제는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가?다른 하나는 수행해야 할 업무는 누

가 수행할 것인가?또 다른 하나는 전달체계의 구성,즉,여러 단위형태의

수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등이다.Gilbert와 Specht는 서비스 전달의

실패 특성으로 斷片성,비연속성,무책임성 및 부접근성을 들고 있다.따라

서 이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되고,계속성을 지니며,접근 가능해

야 하고,전달자와 수혜자는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섯 가지 유형의 전략은 다음과 같

다29).정책결정․통제․권한을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조정과 시민참여가 있

고,직무의 할당을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역할에 대한 집착과 전문적 분야

에는 구속되지 않는 자유,그리고 전달체계의 구성을 바꾸는 전략으로 분

업화된 접근구조와 합목적적으로 중복시키는 것이다.

28) NeilGilbert&HarrySpecht,op.cit..,1986, p.119

29) ibid.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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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개개의 전략은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이다.즉,조정과 시민참여는 체제의 관료제

적 계층제에 변화를 일으키고,역할에의 집착으로 그 체제의 특징적 상태

가 바뀌게 되며,분화된 접근구조의 개발과 목적에 합치된 중복으로 그 체

제내의 형식적 요소를 실질적인 구성요소로 바뀌게 한다.

4.재정조달

재정조달방식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30).

첫째,기여금 및 요금부과 재정조달방식(ContributorySchemesandFee

Charge)은 수혜자가 재정조달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인데,이에는 주 가지

가 있다.즉,법정사회보건기구에의 기여금이나,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다.이는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둘째,자발적 재정조달방식(VoluntaryFinancing):자발적 재정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즉,납세자들이 건강․교육․복

지․종교적․과학적 또는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관리 조직들에 돈을

제공하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정부의 개입

과 관련하여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

셋째,공적 재정조달방식(PublicFinancing):공적 재정은 과세권을 가

진 정부의 부서에 의해 운영된다.비록 과세권의 기본목적이 정부비용에

충당하는 것이지만 세법의 적절한 적용으로 소득의 재분배적 효과를 가진

의료복지정책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상의 재정조달방식에 관한 최종결정은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과는 별도

의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회정책의 운영에 불가결한 재정조달의 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관련

된 두 가지 선택체계가 있다.31)① 기금의 원천 :재정이 이용자 부담금과

소득세,일반세입,기부금의 형태로 염출되느냐,또는 이들의 혼합형이냐가

30)NeilGilbert&HarrySpecht,op.cit..,1986,pp.155～176

31)ibid,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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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다.② 이전제도 :재정이 분배자 까지의 돈의 흐름과 상이한 고

려수준,그리고 이전에 부과되는 수반방식의 타결이라는 문제가 있다.

재정조달방식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금은 공적으로 또는 자발

적으로 염출될 수 있다.여기서 자발적이란 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비영리조직,사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최근 사회복지기금이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재정으로 그 비중이

옮겨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과정과 내용 모두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그것은 첫째,정책의 선택에 정치적인 관여정도가 중대하였으

며 둘째,사회복지정책과 계획의 쟁점이 대규모 관료조직의 문제와 뒤얽히

게 되었다는 것이다.즉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 지역사회의 문제(수평적

결정구조)라기 보다는 정부의 조정차원에서의 관심사(수직적 결정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32)그러나 자발적․공적 사회복지 분야의 병행적인 발전

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변화와 쇄신적 측면에서 역동적이게 하여 통

제하기 곤란하게 할 수 있다.

5.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노인요양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동

안 장기요양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소개하면서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한 연구(김용택,2003;권상로,2006;서봉석,2006)이다.

김용택(2003)은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을 통해 재정방식을 사

회보험방식 또는 조세방식으로 할 것인가,피보험자의 범위는 40세 이하

세대까지 확대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제,제2피보험자의 보험급부를 특정

질병에 대한 요개호 상태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장년 장애

인에 대한 개호보험의 적용문제,재택개호의 확충,개호서비스의 질적 향

32) NeilGilbert&HarrySpecht,op.cit..,1986,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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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개호예방이 충실해야 함을 지적하고 이와 더불어 저소득자 대책과

사회보장의 통합조정이라는 관점이 필요함을 과제로 지적하였다33).

권상로(2006)는 독일 수발보험 시행에서 드러난 재정상태의 악화,수발

서비스가 신체적 수발로 제한된 점,서비스 질 관리와 형식주의를 지적 한

후 개선방안으로서 예방과 재활촉진,재가수발의 강화,급여의 물가연동,

재정 분담금을 공평하게 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개선노력 등을 논

하였다34).

서봉석(2006)은 독일 수발보험제도의 연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더 많

은 비용부담을 지우는 형평성의 문제와 재정증가,수발 필요자 증가문제,

정신장애나 치매의 특수한 형태의 수발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이에 대한 독일 사회의 노력으로써 세대 간 발생하는 부담의 균형,급

부의 현실화,치매 노인을 위한 급여 확대 등의 개선노력을 언급하였다.35)

둘째,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그것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엄기

욱,2005;장병원,2006;이준영,2007)이다.이러한 연구로서 엄기욱(2005)

은 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4년간의 평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이

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측면,재가보호 중심의 제도운영 측면,지역 간

형평성 측면의 세 가지로 도출하였는데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 항상 이용

가능한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마련할 것,충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고,재가보호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서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체계가 이용자 욕구에 부합할 것,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간의 형평

성을 고려할 것,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의 제도운영 환경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서비스 계획 및 공급단위로서 지역 규모가

적정 수준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36).

33)김용택,2003,“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노인문제연구소,pp.184-197.

34)권상로,2006,“독일 사회수발보험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복

지 인프라』,21세기사,pp.25-31.

35)서봉석,2006,“독일 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안”,『독일의 수발보험과 노인복지 인프

라』,21세기사

36)엄기욱,2005.“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4년간의 평가와 시사점”,『사회복지정책』,제21집,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pp.3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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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원(2006)은 일본 개호보험을 통해 다섯 가지를 주장하였는데,국민

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일관되게 계속할 것,상태별 서비스의 차별화

를 통해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절감을 꾀할 것,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도 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도록 할 것,법 제정 초기부터

예방급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확충을 서

두를 것 등이다37).

이준영(2007)은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배경과 그 결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PGB(PersonengebundeneBudge

t)38)의 도입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이 확

대되어야 하며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

고,PGB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

한 급여의 선택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39).

셋째,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실태를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

입을 주장하는 연구(최성재,1999;홍미령,2003;이용석,2003)이다.

최성재(1999)는 한국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 필요성과 현재

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방향

을 급여대상,급여의 종류 및 수준,전달체계 및 재정의 관점에서 제시하

고 가족과 국가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되 국가의 주도에 의한 정책을 주장

하고 있다40).

홍미령(2003)은 노인요양보호 문제는 보건·의료·복지·주택 등 다양한 분

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1).

37)장병원,2006.“개호예방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노인문제연구소,pp.144-146.

38)개인별 장기요양지원금(PGB:PersonengebundeneBudget)이라 하며 개인별로 과거 장기요양의

등급에 따라 현물급여에 인정된 액수의 현금을 미리 지급받아 수급권자가 직접 장기요양서비스

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이준영,2007.“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사회복

지정책』,제31집,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p.36).

39)이준영,2007.“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사회복지정책』,제31집,한국사회복지정책학

회,pp.56-57.

40)최성재,1999.『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방향”,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세종출

판사,pp.88-94.

41)홍미령,2003.“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 관한 연구”,노인장기요

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노인문제연구소,p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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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2003)은 급격한 고령사회에의 대응 및 연계가 부족하고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의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

결방안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42)

넷째,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김

귀자,2008;이혜련,2009;김정희,2009)이다.

김귀자(2008)은 개선방안으로 재정 면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요양시설에서

의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할 것.기초수급권자 또한 3등급내지 등 외자에

대한 지원이었어야 할 것.지역성에 따른 균일한 급여지급의 개선이 있을

것.인력 면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학력제한과 시험 등의 자격을

강화.직원의 정수에 케어메니저를 도입.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요양시설

의 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요양시설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시설에서의 위

험관리를 위한 의식교육 강화방안과 입소자들에 대한 개별화서비스를 강

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3)

이혜련(2009)은 개선방안으로 첫째,수급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성 질병분류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틀 구축하고,둘째,중소병원의 요

양병원으로 기능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필요하며 소규모 시설

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셋째,소득에 위한 본인부담 차

등비율제도를 모색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추고,넷째,전문적 케어매니지먼

트 체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을 강화하자고 하였다.44)

김정희(2009)는 개선방안으로 첫째,보편성의 기준에 입각한 적용대사의

확대가 필요하고,둘째,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

램의 개발이 시급하고 셋째,이용자 본인부담률의 적정화 대책을 마련하

고,넷째,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케어메

니저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45)

42) 이용석,2003.“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보험학회지』,제66집,한국보험학회,pp.116-117.

43) 김귀자,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낙산복지정책연구회』 학술 세미나.

44) 이혜련,200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

사학원논문

45) 김정희,200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경안신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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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에 대처하는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일본과 독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을 입안할 뿐만 아

니라 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

성을 주장하는 시행 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였다 할 수 있고,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장하는 공통적인 것은 첫째

수급자의 확대,둘째 급여다양화를 들 수 있으며,본인부담금을 줄여야 된

다고 하고 있다.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노인장기요양보호에 관한 관심과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큰 공헌을 하

고 있으나,각 나라의 노인 요양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내

포하고 있다.

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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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제 1절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괄

1.도입배경 및 제도 추진일정

1)도입배경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인류사회를 전대미문의

고령화 사회로 치닫게 하고 있다.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고령화 사

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빈곤,질병,역할상실,

소외 등의 문제이며,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노인,농어촌노인,독거

노인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고 하겠다.또한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 많은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이러한 노인문제가 한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 구성원의 노후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었

다.2000년 초 민간 노인복지전문가들의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노인 장기요

양 도입 필요성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2000년 1월에 보건복

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수

발문제를 논의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2월에 “노인 장기요양보

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인요

양보호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에서 공적노인요양제도를 추진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하

였다.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 실무기획단,실행위원회를 출범하였으

며 2005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차 시범사업운영을 6개 지역에 시

행하게 된다.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2006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시범사업을 8개 지역에 운영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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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7년 4월 2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

장일치로 통과하였고,4월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에는 그동안 정

부에서 발표된 사안이나 공청회자료에서 여러 번 제시된 바 있는데,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노인문제의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노인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하

면,그동안 노인문제라고 하면,크게 빈곤,질병 및 사회적 소외감이라는 3

대 고통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는데,여기에다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현상

에 따라 노인의 삶의 기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하

락에 따른 간병수발의 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둘째,간병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한계

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현재 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보호

방법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원하여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가족이 부양하는 것이다.그런데,시설의 경우는 극빈 또

는 저소득 계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중산소득

계층의 경우는 유료복지시설이나 민간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용비용이 고액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정에서

는 취업이나 직장근무를 포기하면서까지 간병수발을 하여야 하거나,아니

면 극단적으로 간병수발을 포기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노인학대문

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셋째,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유사

한 상태의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을 일반병원이 아닌 비용이 보다 저렴한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전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의료비 자체를 효율

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의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요양보험제도가 거론되고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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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 추진일정

2001년 8월15일,8.15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제시

한 이후로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됨으로써 제도도입

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물론 그 이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노인장기

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지만,대선 이후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치 및 운영되

었고,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는데,2005년 10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었고,2006년 2월16일 정부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이 법안은

4월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27일 공포되었고 2008년 7월1일부터 시

행될 수 있게 되었다.

시범사업의 추진도 있었는데,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차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다.이 시범사업에서는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

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광주 남구,강릉,수원,부여,안동,북제주에서 실

시되었다.2차로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부산 북구,전남 완도

가 추가된 8개 시군구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었다.

2.수급권자

1)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6

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서 인정받은 자이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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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

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 위원 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한 장기요양인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장기요양인

정신청이 가능하며,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가능하다.

2)등급판정체계

개인별 등급은 노인기능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노인기능평가 항목

은 신체기능,인지기능,문제행동영역,간호욕구,재활욕구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능평가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점수화하여 개인

별 등급을 결정한다.장기요양등급은 1,2,3등급으로 구분이 되며,점수와

판정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장기요양등급의 점수와 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1등급(95점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자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2등급(75점이상~95점미만)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자

-타인의 도움으로 휠체어 이용

3등급(55점이상 ~75점미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자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

리 부분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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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양급여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

급여라고 하며,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1)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

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④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

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⑤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⑥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

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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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

원,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

는 자,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지급한다.

②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

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③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

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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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표 3-3]이다.

[표 3-3]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 내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설비를 갖추고 가정방문,목욕서비스제공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구강

위생서비스제공

주,야간보호서

비스

하루일정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신체활동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제공

단기보호서비스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신체활동 및 심

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복지용구

복지용구제공,재활에 관한 지원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차,지팡이 욕창예방방석,수동

휠체어,이동욕조,목욕리프트제공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 신체활동 심신기

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도서벽지 거주자 등에게 지급)특례요양

비(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요양

급여비용의 일부 제공),요양병원간병비제공

4.운영체계

1)재정운영

①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4.78%에 해당하며 월 평균 3,2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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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다.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하게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며,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

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었다.

② 국가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국가는 매

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

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

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한다.

③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이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담비율이 다르다.즉,재가급여의 경우는 당해 장기요양급

여비용의 100분의 15이며,시설급여의 경우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고,의료급

여수급권자,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

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법정본인일부부담금,월 한도액 초과 비용,의사소

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비급여 항목비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경감시 7.5%),시설급여의

경우 20%(경감시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재가급여 비용은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53 -

을 말하며 등급의 종류와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재가급여의 등급별 종류와 내용

                                                           (단위:원)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재가급여는 1,2,3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서비스의 종류는 방문요양,주․

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4종류가 있다.

한편 시설급여의 비용은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

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등급별 종류와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시설급여의 등급별 종류와 내용

                                                           (단위:원)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

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

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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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도액 초과 비용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방문간호)또는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를 이용하여야 하며,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과

보건소(지소)에 따라 그리고 환자 내원시 또는 의사 방문시에 따라 다르

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따라 비용이 또 달라지는데 [표 3-6]과 같

다.

[표 3-6]의사소견서 및 방문가나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의 종류와 내용

구  분

의사 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지소)

환자 내
원시

의사 방
문시

총 비 용 27,500원 18,000원 15,000원 48,300원

본

인

부

담

금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600 3,000원 9,660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800원 1,500원 4,830원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공단이나 국가 등의 부담금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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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본인부담금과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의 비율 비교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체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4)비급여 항목 비용

비급여 항목비용의 종류는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이ㆍ미용비,급여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급여이용자의 요

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

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2)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중앙․지방정부로

써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가 있고,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의 3주체가 있다.수급권자(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에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현금급여의 경

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며,재가보호나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이러한 수급권자의 신

청-청구 및 서비스 절차의 뒤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지방정부에 설

립신고 및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비용을 청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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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5.서비스 이용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

청을 해야 한다.그리고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

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한 후,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

과와 조사자의 특기사항,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

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한다.이때,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한다.그리고 장기요양등급판정

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표준장기요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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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획서 송부되며,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재가급여,가

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표 3-8]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가족이나 친척,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

장군수 구청장이 지정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

등급판정

-공단은 조사결과서,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

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횟수,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1년이상으로 대통령령

에서 정함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

하고 급여의 질 보장등을 위해 현황 자료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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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

을 정리하여 Gilbert& Specht의 모형을 기준으로 ‘할당체계’,‘급여체계’,

‘전달체계’,‘재정조달’의 4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1.할당체계(allocationsystem)

1)서비스 대상자의 한정성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 40세 이상

의 자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만이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올해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65세 전체 인구

(496만 명)의 3.5%인 17만 명으로 추산된다.신청예정자를 약 24만8천명으

로 추정할 때 약 8만 명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이 외에 요양급여가 필요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까지 고려

하면 그 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이렇게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지만

극소수의 노인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함으로써 서비스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보험료의 인상46)에 따른 부담의

가중 비용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젊은 계층의 반발은 더

욱 크다.이렇듯 수급대상을 중증의 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개념을 벗어난 것이며 사

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제도도입의 목적은 물론 실

효성과도 거리가 멀다.국민겅강보험공단의 조사(2008)에 의하면 현재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중등증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다(65.3%)로 과반수

46)건강보험 가입자는 매달 내는 기존의 건강보험료에다 4.05%(전체 소득 대비로는 0.2% 수준)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천720원,지역가입자는 2천390원을 추

가로 부담하고 있다.이는 올해 초 건강보험료가 6.4%를 인상한데 이은 것으로 사실상 지난해 보

다 10.7%가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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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적절하다는 20.9%,너무 많다는 2.9%에 지나지 않

았다.

[표 3-9]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에 대한 인식

사례수
적절하

다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다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많다

관심없

다

전체 1,500 20.9 65.3 2.9 11.0

성별
남성

여성

755

745

23.8

179

64.1

66.4

2.3

3.5

9.8

12.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21

380

374

256

169

17.8

20.5

21.9

23.8

20.7

66.7

65.0

64.4

63.7

67.5

3.1

2.6

3.5

1.2

4.1

12.5

11.8

10.2

11.3

7.7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701

519

280

23.4

19.3

17.5

65.0

64.5

67.1

2.9

3.3

2.1

8.7

12.9

13.2

65세이상

노인유무

유

무

327

1,173

16.5

22.1

67.3

64.7

3.4

2.7

12.8

10.5

장애인

유무

유

무

36

1,464

16.7

21.0

63.9

65.3

2.8

2.9

16.7

10.9

만성질환자 

유무

유

무

109

1,391

11.0

21.6

75.2

64.5

2.8

2.9

11.0

11.0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2008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이라는 특별한 인구집단에 한정하

는 장기요양제도로 되어 있고 수급범위도 노인인구의 3%수준에 불과하여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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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모호성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대상 노인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개념과 종류가 불명확하고 특히 치매,중풍 등은

모두 중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형태로 되

어 있다.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행정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그 만큼 대상자

의 권리 성 또는 선택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3)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노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

등급,등급 외를 결정한다.1등급은 일일 수가가 4만580원이며,2등급과 3

등급은 각각 3만6970원,3만1140원을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

열하다.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등급판정 노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

급하거나 1등급 환자를 몇 명 데려오느냐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채용한다

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또 방문조사원의 전문성 부족 및 자의적

판단,지역주민을 의식한 등급판정위원회의 관대한 판정,치매판정의 어려

움 등 등급판정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8월 현재 등급변경신청,재신청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총 5437건 중

등급변경 신청이 2205건(40.6%),재신청이 3141건(57.8%),이의신청이 5건

(0.1%)을 차지하고 있다.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여 등급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급여체계(provisionsystem)

1)재가서비스 체계의 미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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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방적 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극히 단편적이고 비조직적인

단순한 가사지원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대상노인의 욕구

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종류로 제시되고 있는 총 여섯 가지 세부급여 중에서 실제적으

로 재가급여 이용자들은 여섯 가지 재가급여를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 아

니라 대부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로는 방문요양서비스가 85.5%,방문목욕

이 30.3%,주․야간보호가 8.2%의 순이었다.현재 이용중인 개수는 평균

1.37(±0.59)에 불과하였다.즉 방문요양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정부가 시설부족을 염려한 나머지 지나친 기관설치 기준완화로 인해 과잉

공급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표 3-10]재가서비스 이용행태

특성 구분 N %

전체 1.193 100.0

현재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복수응답)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1,020

361

53

98

11

86

85.5

30.3

4.4

8.2

0.9

7.2

현재 이용 

재가서비스 개수

1개

2개

3개

4개

4개평균±표준편차(개)

821

315

50

7

91.37±0.59

68.8

26.4

4.2

0.6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조사,2008

2)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의 결여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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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의 인정은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노인의 정서적 만

족감을 제고하고,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현물급여에 비해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보험재정 완화에 기여한다.또한 무엇보다도 초기 시설인프라 부

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 가능하게 한다.그러나 실제 수발서

비스 실시 여부 및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거나 평가하기 곤란하며,가족의

경비지원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3.전달체계(deliverysystem)

1) 전달체계 시행의 비체계성과 비전문성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야 할지 모르고 있다.기능 상태에 따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전달체계의 홍보가 미흡하

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문제점들은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들의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공급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과제이다.

2)서비스 제공의 중복.

일정 지역사회 내에 여러 주체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존재할 경우 특정

한 보호대상 노인에게 모두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그것은

기존의 서비스가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요양시설 및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 간의 격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요

양시설 충족률은 99.8%에 달한다.하지만 요양시설,병상 충족률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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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은 총 16개 중 9개로 무려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불균형

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단적인 예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

운데 노인요양시설이 아예 없는 시,군,구가 서울 중구와 인천 옹진군,충

남 태안군,경북 고령군 등 11곳이나 되고,충남 홍성군,전남 목포시 등은

충족율이 70%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다.도시와 농어촌간의 불균형 또한 문

제로 지적할 수 있다.농어촌의 경우 노인요양 인프라의 부족으로 요양서

비스를 받기 어렵다.한 예로 농어촌지역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이동거리나 인구 등의 문제로 수익성 면에서 도시에 비해 낮을 수밖

에 없다.또한 기존의 무료 및 실비 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상대적 낙후 등

으로 인한 요양시설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같은 노인요양시설이

라고 하지만 서비스 질에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질 낮은 서비스를 받지 않기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을

기피하고 신규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로 인하여 기존 시설

의 경영수지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4)재정관리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비동일성.

재정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양서비스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맡도록 하였으나,비용 중심적은 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중심적인

지자체의 이원화 체계로 가는 경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

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4.재정체계(financesystem)

1)정부 재정지원의 부족

우리나라는 법 제정안을 볼 때 정부의 재정부담률의 지원규모는 총 재정

의 30～40%수준이다.이 수준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국민연

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실태를 볼 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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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보조금 및 이용자부담금으

로 조달한다.이 중에서 보험료 비중이 전체 재정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결국,제도의 재정적 안정은 보험료의 안정적인 확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

의 징수수준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보험료

는 20세 이상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고,고령자로부터는 대부분

징수하지 않거나 정액을 징수하고 있다.직장에 근로하는 피용자를 대상으

로 할 경우,보험료를 납부하는 고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고,전체 가입고령자 중에서 약

35%가 자영업자 등의 고령자인데,보험료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선우덕,2008:5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초기단계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의 세대당 부담액

에 약 4%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만,시간이 가면서 그 부담수준이

늘어나 결국 10%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

한 문제 때문에 박나영(2006:51)은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 국민

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해결할 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정부부담률은 50%이고,독일의 경우는 100% 보험료로 재원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독일은 실제 지방정부가 시설 투자 및 지원

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요양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함에 다

른 종래 조세 수입의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

고 있다.또한 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당 정도의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한국의 여건과는 차이점을 보인다.이광재(2009)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재정부담률은 보험료 50%,국고 30%,본

인부담 20%로 국가의 재정 부담률은 총 재정의 30% 수준으로서 일본과

비교할 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이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에 많

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현재의 상황을 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서는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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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국가 책임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2)본인 부담 부분의 과다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 놓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

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하

며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급여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를 지급토

록 하고 있다.그런데 각종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은 요양수가에 의해 책정되어 있는 급부(보험금)를 받기 위함에서 시작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먼저 재가요양 급여를 살펴보면 재가

요양수가는 [표 3-11]과 같고,

[표 3-11]재가요양수가

(단위:원)

방문

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60분
160분이상

(30분당 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

0/2900(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

간호

30분미만 30~60분 60분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

목욕

차량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자료:보건복지부,2008-523호 2008.12.31개정고시

시설수가는 [표 3-12]와 같으며 또한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는 [표

3-13]과 같고 법 제24조 1항에 의한 가족요양비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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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시설 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자료:보건복지부,2008-523호 2008.12.31개정고시

시설은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그룹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등

급,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전문요양시설과 그룹홈 2등급의 형

태가 가장 많고 요양시설 3등급이 가장 적은 상황이다.

[표 3-13]주야간보호,단기보호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자료:보건복지부,2008-523호 2008.12.31개정고시

그러므로 재가 급여의 경우를 위 [표 3-11]에 기준하여 살펴보면 장기

요양판정위원회로부터 요양등급 1등급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정에서

주 5회(1회 2시간)방문요양서비스와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 그리고 주 3

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경우 총 비용은 120∼130만원 정도47)예상되며

여기에서 재가 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15%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월 20만

원 정도의 지출로서 장기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에 수용된 자가 요양 1등급을 받고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시설수가는 1

일 48,120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1개월(30일기준)기준 1,443,600원의 비

47)위의 재가급여를 산출해 보면 방문요양비 26,700×5×4=534,000원과 방문목욕비 71,290×4=285,160

원,그리고 방문간호서비스 35,310×3×4=423,720원 합계 1,242,8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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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필요하게 된다.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 금액 약 30만원을 포함할 경

우 1,743,600원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 중에서 이용 본인 부담금은 급여

의 20%가 책정되어 있음으로 월 288,720원의 비용과 비급여 금액 30만원

을 포함하여 월 588,720원 정도의 비용으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따라서 본 법이 시행되기 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

함)에 수용된 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50∼200만원의 비용을 필요로

하였으나 본 보험의 혜택을 받을 경우 그 3분의1수준인 50∼60만원의 지

출로 장기요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본 법 제 24조 제 1항에서 규정

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현물급

여와 현금급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금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은 가족,친척,이웃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48).그러나 일

본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전통적인 동양의 유교

사상아래 노인에 대한 수발은 당연히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국가문화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일본도 최근에는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연금개혁을 통하여 육아 및 장기요양보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육아 또는 노인을 수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남부를 면제해 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

다고 한다.따라서 본 보험의 요양수가는 지급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아지나 자기부담금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48)김근홍,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사회복지정책｣18집,2005.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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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Gilbert& Specht의 ‘할당체계’,‘급여체계’,‘전달체계’,‘재정조

달’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개선방안도 마찬가지로 ‘할당체계’,‘급여체계’,

‘전달체계’,‘재정조달’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할당체계(allocationsystem)

등급 평가·판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급량 목표관리와 지역

별 노인인구 대비 유소견율,재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시행 후에는 매년 평가체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또 관련

조사 요원은 요양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직 인력과 의사 및 그 외 직원

이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직접 방문 조사하여 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보다 판별 기준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정보완 작업을 해 나

가야 할 것이다.현재 인력 및 재정 불안으로 인해 단계적인 수급자 확대

가 요청되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

김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재가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그 장기요양 서

비스 대상의 등급범위가 1∼3등급으로 제한되어 있다.요양급여 대상을 요

양등급 1∼3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수급자격의 형평성,서비스 수

급의 보편성의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 불가

피한 결정이라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문

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수급대상을 너무 제한하여 급

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개념을

벗어난 것이며,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제도도입

의 목적은 물론 그 실효성과도 거리가 멀다.따라서 수급절차과정에서 합

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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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단과 지방정부는 수급절차상의 불만이 없도록 보다 체계화할 필요

가 있을 뿐 아니라,등급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고 등

급판정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수급자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차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야 한다.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 위 계층 및 저소득 및 일반가정의 노인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장기요양보험료를 차등화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수급대상자 범위

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는바,먼저 장애인복지

법과의 조화를 사전에 검토한 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적

용대상의 확대문제는 재정안정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확대의 범위 및

확대시기에 대하여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즉,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제

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현 제도에서 등급외자들을 지역사

회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장기요양 인정평가를 통해 급여대상으로 인정받

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으로 편입되는 속

도를 늦추는 예방적 효과를 기해야 한다.

제 2절 급여체계(provisionsystem)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한다.수발에 따른 가족의 재정적 위기를 보완함은 물론이고 수발 대

상자인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구축되어야 한다.또한 노인에 대한 수발 형태 및 그 외의 노

인의 욕구 즉,배움,대인관계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단순 현물급여 및 수발에만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

의 제도로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 70 -

그리고 앞서 문제점에서 제기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재가서비스는 주로 방문요양의 행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고려해 볼 대 가정에서 가족

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가족요양비의 확대실시가 요구된다.김철

주·홍성대(2007:243)은 현금급여가 특히 가족 구성원 등 비공식적 주체로

부터 요양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의 선택권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한다.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가족 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족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가족요양비만 1,2,3등급 모두 동일하게 150,000원을 지급

하고 있고,요양병원간병비는 지급을 유보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

다.현금급여의 확대방안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요양병원간병비 지

급을 원하고 있지만,요양병원간병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 동감한

다.즉,현금급여 확대의 발전방안은 가족요양비 지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요양병

원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에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그러므로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대상자들은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을 더 선호하여 사회

적 입원현상이 증가할 것이다.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요양시

설확충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따

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의 지급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비용지불(수가 및 본인부담율)체계,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정립 문제,요양병원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시 지원방안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상황,요양서비스 시장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족요양비를 확대 지급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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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현금급여+현물급여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장기요양

보호대상자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가족 친지와 같은 비전문적

이고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할 가능성도 높고,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 3절 전달체계(deliverysystem)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통합적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원화된 체계의 장점(국민건강 보

험공단이 재정관리 주체로 있으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관

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관리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서비스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개별화된 맞춤설계

가 바람직하게 된다)을 살리면서 이원화된 체계를 초기에 이용하여 기반

을 조성한 후 점차 국민건강보험이나 지자체에 일임하여 통합적이고 전문

적인 운영체계를 가져야 한다.지역 간 요양시설 격차를 줄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관련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전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요양시설의 기능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을 재정립하며,그룹 홈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의 지자체는 시설인

프라 구축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이 필요하다.또한 공적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에 대한 기반시설의 수요충족을 위해 먼저 시설의

수를 면멸히 재검토하고 계획에 따라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적정한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보험수급자에

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가

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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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뿐만 아니라,요양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려면 노인

요양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전달은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 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요양 관련시설이 전국

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그러나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시

장성이 낮아 민간시설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 연

대적 기금을 통하여 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49)

또한 인력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

는데,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편차 없이 거의 동일한 내용

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서비스를 수급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요양복지교육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교육기관 확보를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

으로 확충하고 교수 인력의 자격요건과 교육내용의 정기적 평가를 강화하

여 교육의 질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그 외에도 교수 이수 이후 현

장에 투입되어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기적인 보수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기 직종의 부족한 점

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타 전문 인력이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

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요양기관에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

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금,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

(제9조,제40조,제58조)해 놓았는데,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

더라도 이용을 주저하거나,수급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

으로 인한 빈곤문제나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부담률을 확대하거나 보험료를 높여서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10%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9)이향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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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야보험이 반

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시킴으로써,국민 각자가 이 제

도로 인한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급여 관리 등 재정의 효

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요양시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돌보고 지급 받는

현금급여와는 달리 타인이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자원봉사는 종교인이나 주부,학생,군인들이 수행할

수 있으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자원봉사 대상은 초로기 또는 준 고령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이

자원봉사자가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비교적 세

대차가 덜한 연령층이므로 대화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들 자원

봉사자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움을 받을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진지한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따라서 자원봉자 인증제50)를 보다 활성화

하여 헌혈증처럼 자원봉사자가 훗날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될 때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또는 경감과 같은 우대를 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0)자원봉사 인증제란 봉사자별로 봉사기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기준이 넘은 사람에게 금배지

(봉사시간 1천 시간 이상),은배지(5백 시간 이상),녹색배지(2백 시간)등을 지급하고,자원봉사

품앗이 제도를 도입해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는 실적 시간 내에서 타인의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12월부터 시행해 들어갔다.보건복지가족부는 봉사실적 인증

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해 총괄하며 실제 업무는 협의회가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 기업

체 사회공헌팀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6백 50곳의 인증센터를 지정해 담당하도록 했다.인증센터

는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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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재정체계(financesystem)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전액,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자 및 대통령이 정

하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10% 시설 인프라 비용에 한정하고 있다.모

든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공비부담의 증가를 높

여야 할 필요가 있다.즉,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특성상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보험의 특성상 소요재원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계속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

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만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지원은 필수적이다.남찬섭·유

태균 역(2008:366)에 의하면 영리 및 비영리 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오늘날 복지국가는 공적 급여와 공적 재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

며,정부는 교육,소득보장,복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한다.

노인 수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

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국가 책

임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국고지원 총규모를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명시해서 국가의 책임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개인의 최소한의 분

담금을 기본으로 사회보험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의

위해 일정수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야 한다.이런 본인 부담률은 급여상

한은 높게 설정하여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한데 만약 이런

급여 상한이 없으면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 재정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요양보장 요구자가 사회적 책임 하에서 요양보장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능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 급

여 상한을 높여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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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1회 4시간 이용하였을 때 본인부담

금을 15%로 계산하면 15만원이 소요된다.한 달 15만원이면 독거노인,차

상위계층,농촌어른들의 생활비라 할 수 있다.실제로 개인병원을 가더라

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물리치료 후 약

까지 받아도 대부분 몇 만원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장기요양보

험 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비스 억제가 일어나고 있다.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경감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한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전부는 아니

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남겨두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비급여 항

목을 최소화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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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 1절 논문 요약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짐

으로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율이 고령사회세계에서 손꼽

을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이러한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즉,인구 고령화 및 노인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과 같은 경제구조 변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노인성질환자의 수가 증가함과 아울러

가족구성원의 행태 및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가족으로부터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

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이러한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1,2,3차의 시

범사업을 거친 후 2007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본격

적으로 실행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되짚어보고,노인과 고령화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연구되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이 때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분류기준을 사회

복지의 기초 연구모형인 Gilbert& SpechtModel로 정하였다.

즉,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은 할당․급여․전달․재정의 4가지 주요

구성요소 차원에서 각기 가치․이론․대안의 측면으로 첫째,사회적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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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allocation)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

(socialprovision)의 형태는 무엇인가?셋째,이들 급여의 전달(delivery)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넷째,급여를 위한 재정(finance)조달방안은 무엇

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모형의 틀로 삼는다.본 연구에서도 이 틀을 기

준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할당체계(allocation

system),급여체계(provisionsystem),전달체계(deliverysystem),재정체

계(financesystem)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한 문

제점으로는,첫째 할당체계의 경우,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라는 점,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둘째,급여체계의 경

우,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

한다.라는 점과 아울러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의 결여,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셋째,전달체계의 경우는 전달체계가 시행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

이라는 점과 서비스 제공이 중복될 수 있는 점,요양시설 및 인프라의 부

족과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는 점,재정관리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넷째,재정체

계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너무 적고 본인 부담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제기하였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의 정책적 논의

필요성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 2절 정책 제언

앞서 제시하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할당체계(allocationsystem),급여체계(provisionsystem),

전달체계(deliverysystem),재정체계((financesystem)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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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할당체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대

상의 등급 제한을 완화할 것과 공단과 지방정부는 수급절차상의 불만이

없도록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등급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고 등급판정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와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재심절

차 등의 조치 강구를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제시하였다.그리고 장기

요양서비스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 위 계층 및 저소

득 및 일반가정의 노인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료를

차등화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 확대의 범위 및 확대시기에

대하여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급여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급여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

스는 주로 방문요양의 행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로 들어,가족요

양비의 확대실시를 정책적 필요성으로 제안하였다.이것은 현금급여+현물

급여 확대의 발전방안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지역사회 안에

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통합적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이

것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우선적으로 현재의 이원화된 체

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반을 조성한 후 점차 국민건강보험이나 지자체에

일임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역

간 요양시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전

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양시설의 기능통합 등 요

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을 재정립하며,그룹 홈 등 소규모 시설의 활

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을 정책적 필요성으로 제시하였

다.또한 인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편차 없는 교육내용과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의 설립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한편 재정체계와 겹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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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마련을 위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도 제시하였다.이와 함께 자원봉사제도의 적극

적인 활성화와 이를 위한 자원봉사 인증제도입을 제시하였다.

넷째,재정체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총규모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

시해서 국가의 책임감을 높여,개인의 최소한의 분담금을 기본으로 사회보

험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을 제시하였고 아

울러 이용자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요양보장 요구자가 사회적 책임 하에

서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또한 최소화해야 하며,전

부는 아니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남겨두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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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Long-term careInsurance

System fortheElderlyinKorea

                           Kim, Hong-soon

                         Major in Counselling of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Koreahasalreadyreachedoneofthemostrapidagingsocietyin

theworld.Thus,Koreaisconfrontingwithanumberofsocialand

economicproblemswhichshouldbesolvedasearlyaspossible.

Asameasuretoimprovethesituation,theKoreangovernment

adoptedtheLong-term CareInsurancefortheElderlyinJuly2008.

Whileanumberofstudieshaveshownthattheinsurancesystem has

achieved a considerable success,the system needs to be analyzed

systematically.Byusingthemodelofsocialwelfarepolicydimensions

devised by Gilbertand Specht,this study analyzed the insurance

system in terms ofallocations,provisions,socialservice delivery

system andfinancedimensions.

Majorfinding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First,in termsoftheallocation system,itwasfoundthatthe

criteriaofselectingtheclientaremoreorlessvague.Thusthisstudy

suggeststheimprovementofdisability classificationsystem,sothat

moredisabledelderlycouldbeincludedininsuran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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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in terms ofthe provision system,itwas found that

professionalservices were inadequate to meetthe needs ofaged

clients.Thusthisstudy suggeststheneedtoprovidefamilieswith

subsidyforhomecareactivities.

Third,intermsofsocialservicedeliverysystem,itwasfoundthat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governments and the health

insurance managementcorporation needs to be improved,so that

integratedservicesfortheclientscouldbeprovided.

Fourth,intermsoffinancesystem,itwasfoundthatthefinancial

supportfrom governmentwaslimited.Thusthesystem should be

improvedtoreducethefinancialburdenofclientsandtheirfamilies

havinglimited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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